
[별지 제3-1호 서식]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 (혹은)  분쟁조정 신청서 □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

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와 분쟁조정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는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

지 피신고(청)인에게 시정조치 혹은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합니다.

신

고

(청)

인

 성   명 
(*)

 이승준 외 5 생년월일(*)  별지와 같습니다.

 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   소 
(*)

 별지와 같습니다.

 연 락 처
 전화번호(*)  별지와 같습니다.    휴 대 폰

 팩 스 번 호    이 메 일

 피신고(청)인과의 관계

피

신

고

(청)

인

 사 업 자 명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외 4  대표자 성명

 주 소 또
는
 전 화 번 호
(*)

 별지와 같습니다. 관 련 부 서 및  
   담 당 자

 사업내용 또는 영위업종

 피신고(청)인의 연간 매출액

 피신고(청)인의 시장점유율

신

고

(청)

내

용

(*)

별지와 같습니다.

증거
자료

 ■ 있음 (☞ 신고(청)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없음 

신고인 
신분공개 
동의여부

 □ 공개
 □ 비공개

 ■ 사건 조치 후 공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8조의6 제1항, 제4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3조의4 제1항, 

제2항, 제54조 및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청)합니다.

      2016 년    9 월   22  일

    신 고 (청) 인 :  별지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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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신 고 서

신 고 인 첨부1. 신고인 명단과 같습니다.

피신고인 첨부2. 피신고인 명단과 같습니다.

신 고 명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

신고인들은 피신고인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합

니다)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혐의로 다음과 같이 신고하오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한 

행위를 엄단하고, 향후에도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신고인들 및 피신고인들의 지위

가. 신고인들은 피신고인들에 각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피신고인들로부터 교육서비스를 제

공받는 소비자들입니다.

나. 피신고인들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이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

하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업자들입니다.

2. 공정거래법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관한 규정

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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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별표1의2 ‘불

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의 한 유형으로 ‘이익제공강요’를 규

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상의 법령을 종합하면, 사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

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피신고인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이익제공 강요행위

가. 피신고인들의 입학금 징수행위 

1) 교육서비스 제공 사업자인 피신고인들은 2016.에 입학한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 명목으

로 1인당 최소 91만 2,000원에서 최대 103만 원을 각 징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려대학

교는 103만 원을, 동국대학교는 102만 4,000원을, 홍익대학교는 99만 6,000원을, 한양대학교

는 97만 7,000원을, 경희대학교는 91만 2,000원을 각 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신고인들이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不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중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이하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

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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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한 입학금은 각 대학 1년 수업료의 10%를 상회하는 수준의 금액으로서 고액이자,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입학금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규모의 금원입니다. 예를 

들어 피신고인들 중 고려대학교는 1년 평균 수업료가 821만 원인바, 위 입학금 103만 원1)은 

1년 수업료의 약 12.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피신고인들의 입학금 징수 구조는, ① 피신고인들의 합격자발표 공고 후, ② 위 합격자

들에게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 납부 고지를 안내하고, ③ 합격자들이 개별적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여 합격자 등록을 마치면, ④ 해당 신입생들과의 교육서비스 제공계약이 체결되는 구

조로서 피신고인들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고려대학교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으며, 피신고

인들에 입학하는 신입생들 모두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입학금 납부는 강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1) 피신고인 중 고려대학교가 최근 3년간 징수한, 학생 1인당 평균 입학금 및 수업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는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동일하게, 입학금 명목으로 학생 1인당 103만 원을 징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년도 입학금(A) 수업료(B) 비율

2014년도 1,031,300원 8,215,200원 12.6%

2015년도 1,031,400원 8,199,800원 12.6%

2016년도 1,031,400원 8,210,900원 12.6%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예체능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입학금 1,028 1,042.7 1,028 1,028 1,199

수업료 7,144.9 8,607 8,928.2 9,680 12,414

합계 8,172.9 9,649.7 9,956.2 10,708 13,613

[고려대학교 2016년 등록금]

제4조(입학의 자격과 절차) 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국가법령에 의하여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② 입학은 대학(학부)장의 제청과 총장의 허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③ 입학이 허가된 사람(편입학생 포함)은 소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본교에서 정

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 학사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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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고인들의 거래상의 지위

1) 대법원은, 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90-7호) 제6조 제4호 소정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

당하기 위하여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함을 이용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12. 08. 선고 99다53483 판결), ② 여기에서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인

정할 수 있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사

이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이나 그 거래관계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05. 13. 선고 2009

두24108 판결).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41호, 이하 

“심사지침”이라 합니다)은 시장상황과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계속적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한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가 인

정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 ① 대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퇴학, 편입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성을 그 특성으로 하고, ② 입학금의 수수는 계속적 거래의 개시 단계에서만 발생하

2017. 고려대학교 정시모집요강 중 일부



- 5 -

며, ③ 입학이 학교장의 허가 또는 재량에 의해 이루어지고, ④ 대학별로 교차하거나 이중학

적을 가지기 어려운 구조일 뿐만 아니라, ⑤ 신입생은 자신의 성적을 기준으로 학교를 선택

할 수밖에 없어 거래상대 선택의 폭이 크지 않고, ⑥ 계약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의 대등한 

거래가 아닌 등록금 납부고지라는 대학교의 일방적 통보에 의하여 계속적 거래가 개시되는 

점을 고려하면, 입학금 관련 신입생의 대학교에 대한 거래 의존도는 매우 높습니다.

3) 이상을 종합할 때, 2016. 입학한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 명목으로 1인당 103만 원을 징

수한 피신고인들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

자에 해당합니다.

4. 입학금 징수의 위법성

가. 전국 대학의 입학금 징수 현황

 1) 비영리단체인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 게

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도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의 입학금 현황을 게시하였는데, 금

액별 분포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명확한 산정근거 없이 입학금이 각 학교 장의 재량에 

따라 책정되면서 학교 간의 입학금 편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금액유형 없음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60만원

이상

~90만원

미만

90만원

초과
계

대 학

국공립 3(6%) 44(88%) 3(6%) 0 0 50(100%)

사립 4(2%) 21(10.5%) 52(26%) 89(44.5%) 34(17%) 200(100%)

전문대학
국공립 1(11.1%) 5(55.5%) 3(33.3%) 0 0 9(100%)

사립 0 4(3.2%) 37(29.1%) 85(66.9%) 1(0.8%) 127(100%)

2016년도 학교별 입학금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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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통계서비스2)가 밝히고 있는 2015. 기준 고등교육기관3) 학교급별 개황은 아래와 같

은데, 해마다 평균 약 79만 명 상당의 신입생이 고등교육기관(사립, 국공립 불문)에 입학하

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교육통계서비스 인원분포는 입학금의 격차가 큰 사립대학교와 국공립대학교를 구분

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시장규모를 알기 어려우나(조사를 통한 자료수집을 통해 정확한 시장

규모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등교육기관과 관련하여 매년 평균 79만 명 

2) http://cesi.kedi.re.kr/stats

3) 고등교육법 제2조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종류에 관하여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 표는 2014. 03. 입학자(신입생)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대학원 입학자는 

2014. 03.과 2013. 09. 입학자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아울러 위 표 중 기타에는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전공대학, 기능대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 학 원
국공립 1(2.8%) 31(86.1%) 3(8.3%) 1(2.8%) 0 36(100%)

사립 4(2.7%) 1(0.7%) 23(15.8%) 73(50%) 45(30.8%) 146(100%)

구분 고등교육기관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기타

2000 819,779 321,399 5,075 33,240 94,079 318,135 47,851

2001 839,516 327,031 4,959 33,870 99,544 322,687 51,425

2002 819,052 320,534 4,971 31,896 101,837 311,304 48,510

2003 787,564 321,116 5,166 29,720 104,488 275,318 51,756

2004 773,741 329,509 5,783 28,444 103,257 259,182 47,566

2005 769,034 326,284 6,188 28,197 108,255 251,283 48,827

2006 775,605 335,581 6,235 22,061 110,912 254,433 46,383

2007 786,757 342,250 5,741 22,304 113,956 255,395 47,111

2008 786,003 342,916 5,459 22,374 113,371 249,291 52,592

2009 791,025 347,750 5,234 19,396 120,088 242,525 56,032

2010 817,225 358,511 4,862 17,572 126,958 249,144 60,178

2011 832,631 361,686 4,395 15,582 126,872 249,693 74,403

2012 817,142 372,941 3,923 2,718 126,116 238,952 72,492

2013 788,994 365,515 3,892 2,944 126,860 227,707 62,076

2014 791,242 363,655 3,868 3,281 127,757 221,750 70,931

2015 774,611 355,772 3,850 3,210 129,201 214,466 68,112

2015년도 고등교육기관 입학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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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의 신입생(대학원과 전문대학도 입학금을 징수합니다)이, 고등교육서비스제공을 업으로 

하고 있는 대학들에게 평균 80만 원 이상의 입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

으며, 따라서 해마다 전체 대학교가 입학금만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약 6,320억 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입학금 산정근거

1) 거듭된 경제위기로 인해 청년 실업이 장기화되면서 가계부채의 한 축을 차지하는 대학

교육비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현실에서, 입학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비용추계나 근

거자료를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2015. 말경 청년참여연대가 교육관련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전국 4

년제 대학교 중 입학금 상위를 차지하는 34개 대학교(23개교 사립, 9개교 국공립)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6개교는 입학금 산정 기준자료가 없고, 2개교는 경영상 

비밀을 들어 비공개하였으며, 나머지 학교는 아예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입

학금의 과다 징수에 관한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2) 국가권익위원회는 2013. 8.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7조 규정4)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대학 등록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 을 권고

하였습니다. 동 권고안에서 국가권익위원회는 “명확한 산정근거 없이 입학금이 각 학교 장

의 재량에 따라 책정되면서 불합리한 입학금 징수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신입생 입학관

리에 필요한 실제 비용 수준을 초과하는 입학금 징수 사례 등으로 학교 간의 입학금 편차가 

매우 큰 실정”일 뿐만 아니라, “인상 시 반발이 심한 재학생의 등록금은 동결하면서, 상대적

으로 조정이 용이한 입학금은 명확한 사유 없이 인상하는 사례가 빈번”함을 확인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의 신입생 입학 관리를 위한 지출 항목을 법령에 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4)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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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산정 집행 세부 지침’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은 위 권고

에도 불구하고 ‘입학금 산정·집행 세무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입학금의 용도

1) 고등교육법 상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합

니다)을 받을 수 있고(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 등록금의 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데(같은 조 제10항), 이에 따라 제정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교

육부령 제1호, 이하 “대학등록금규칙”이라 합니다)은 입학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율

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징

수하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등록금의 면제ㆍ감액)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4조(징수방법)  ①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의 등록금(입학금

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각종학교의 등록금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제6조(등록금의 반환)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

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 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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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 고등교육법과 대학등록금규칙을 종합할 때, 등록금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을 의미하고, 입학금은 ‘그 밖의 납부금’으로서 징수시기·방법, 학기 개시(신입생은 입학일)

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수업료’와는 분명하게 구분

됩니다. 대학교의 주된 사업은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교육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에 있는 점, 입학금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과 사립대학교 사이의 편차가 크

고 입학금 자체가 없는 대학교도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정의 규정은 없으나 입학금

은 신입생을 위한 학생증 발급, 전산처리절차 등 입학 사무관리에 필요한 비용임이 분명합

니다.

3)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2010. 12. 발간한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과학기술 및 

고등교육분야)」를 통해,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의 

수입과 합산되어 교직원 인건비, 학생복리비, 시설비, 장학금 등 학교운영 전반에 사용된다5)

는 입장을 밝히고, 피신고인들은 이와 같은 교육부의 회신을 근거로 입학금 징수행위가 불

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해석은 ‘입학금(入學金)’의 문언적 의미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입학

생에게만 입학금을 징수하고, 입학일 이후에는 반환할 수 없도록 한 법령의 취지에도 배치

됩니다. 입학금이 학교운영비 명목으로 징수되는 금원에 해당한다면 법령상의 수업료 반환

기준과 같이 재학기간에 비례하여 반환하도록 함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4) 설사 백보를 양보하여 교육부 해석과 같이 시설사용을 포함한 학교운영비 명목으로 징

5) 교육과학기술부, 2010. 12. 질의·회신 사례집(과학기술 및 고등교육분야), 214쪽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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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되는 금원이라고 한다면, 이는 수업료 외에 별도의 용역 구입을 대학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 피신고인들의 입학금 징수의 부당성

1) “심사지침”에 따르면 이익제공 강요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한정되며 소비자

는 포함되지 않으나, 다만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위

반행위 유형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거래질서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이 마땅한 산정 기준조차 없는 대학교들의 과다한 입학금 징수행위는, 대학교와 신

입생과의 단순한 개별 거래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행태 그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널

리 거래질서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라는 측면에서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대학교의 이익제

공 강요행위 등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유

사한 위반행위 유형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공

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5. 09. 10. 선고 2012두

18325 판결).

2) “심사지침”은 이익제공 강요행위와 관련하여,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예시로,

①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

나 기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② 합리적 이유없이 회원권 시설운영업자가 회원권 양도, 양수와 관련하여 실비보다 과다한 

명의개서료를 징수하는 행위 등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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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고인들을 포함한 대학교들이 입학 사무관리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 그 산정 기준조차 없

는 비용을 입학금 명목으로 과도하게 징수하는 행위는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을 

요구하거나, 실비보다 과다한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로서 위 예시와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3) 교육서비스 제공 사업자인 피신고인들은 2016. 입학한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 명목으로 

1인당 최소 91만 2,000원에서 최대 103만 원을 각 징수하였습니다. 입학금은 대학마다 반드

시 징수하는 금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징수하지 않는 대학도 6개교나 됩니다), 10만원 정도

의 실경비 수준의 합리적인 기준으로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는 국공립대학 입학금과 비교해 

보아도 100만 원 상당액을 징수하고 있는 피신고인들의 입학금 수준은 실경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실비보다 과다한 비용을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따라서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신고인들이 입학 사무관리에 필요한 수준을 넘

어 그 산정 기준조차 없는 비용을 입학금 명목으로 과도하게 징수하는 행위는 거래의존도가 

높은 신입생이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없는 한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

요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5. 결 론

피신고인들의 입학금 징수행위는 다른 대학들과 비교해 보아도 입학에 필요한 실경비 수준

을 훨씬 뛰어넘는 과다한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이고, 입학실무 내지 입학금 거래와 무관한 

사실상의 기부금 또는 협찬금을 강요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철저한 조

사를 통해 위법한 행위를 엄단하고, 향후에도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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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

1. 교육과학기술부 질의, 회신 사례집(과학기술 및 고등교육분야)

1. 고려대학교 2017학년도 정시모집요강(안암캠퍼스)

1. 2016년 대학 입학금 현황

1. 2016년 대학원 입학금 현황

1. 2016년 전문대학 입학금 현황

1. 입학금 이슈리포트_청년참여연대

1. 대학 등록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

1. 2016년도 고려대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 현황 자료

1. 2016년도 동국대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 현황 자료

1. 2016년도 홍익대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 현황 자료

1. 2016년도 한양대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 현황 자료

1. 2016년도 경희대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 현황 자료

1. 고려대, 동국대, 홍익대, 한양대, 경희대 입학금 관련 학칙 발췌

2016. 09. 22.

신고인 첨부1. 신고인 명단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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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신고인 명단

1. 이○○(19○○. ○○. ○○.생, 고려대, 대표신고인)

주소: 서울시 ○○○

전화번호: 010-0000-0000

2. 김○○(19○○. ○○. ○○.생, 참여연대, 대표신고인)

주소: 서울시 ○○○

전화번호: 010-0000-0000

3. 안○○(19○○. ○○. ○○.생 동국대)

주소: 전북 ○○○

전화번호: 010-0000-0000

4. 류○○(19○○. ○○. ○○.생, 홍익대)

주소: 서울특별시 ○○○

전화번호: 010-0000-0000

5. 오○○(19○○. ○○. ○○.생, 한양대)

주소: 서울시 ○○○

전화번호: 010-0000-0000

6. 정○○(19○○. ○○. ○○.생, 경희대)

주소: 서울시 ○○○

전화번호: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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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피신고인 명단

1.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주소: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전화번호: 02 3290 1114

2.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주소: 서울 중구 필동로 1길 30

전화번호: 02 2260 3114

3. 학교법인 홍익학원

주소: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94(상수동)

전화번호: 02 320 1114

4. 학교법인 한양학원

주소: 서울 성동구 왕심리로 222

전화번호: 02 2220 0114

5. 학교법인 경희학원

주소: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전화번호: 02 961 0114


